
예 산 총 칙

2023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:천원)

구 분 세입·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

합 계 600,076,508 18,002,295

일반회계 539,501,223 16,185,037

특별회계 60,575,285 1,817,259

기타특별회계 60,575,285 1,817,259

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,126,769 483,803

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32,179,139 965,374

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489,889 14,697

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239,605 7,188

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5,993,225 179,797

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5,546,658 166,400

제 2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'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'와 같다.

제 3 조 2023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'해당없음'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'계속비사업조서'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'해당없음'으로 한다.

제 6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4,909,913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6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

업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
